
제 1 조 2008년도 세입 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2008년도 본예산

예 산 총 칙

합 계 206,796,103 6,203,883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단위:천원)

일반회계 166,943,753 5,008,313

일반회계 166,943,753 5,008,313

기타특별회계 16,730,958 501,929

주택사업특별회계 144,000 4,320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0,861,936 325,858

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특별회계 150,500 4,515

주차장사업특별회계 381,000 11,430

공업단지특별회계 1,320,000 39,600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839,013 25,170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510,000 15,300

동두천시양주권역광역자원회수지원시설설 2,404,509 72,135

기반시설특별회계 120,000 3,600

공기업특별회계 23,121,392 693,642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1,549,227 346,477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11,572,165 347,165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제 2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333,795천원으로 한다.제 3 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10,000,000천원으로 한다.제 4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

제 5 조


